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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원고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전일제 직원들은 동일한 행

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이나 조건 절차가 동일함에도 실비변, 

상적 복리후생적 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‘

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함’ 

주  문
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. .

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. . 

판결요약

처우개선 수당항목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따르는 것

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 볼 수 없으며 애초에 통상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경우라 

볼 수 없다.

수당성격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이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일괄지급하여야 

한다면 도리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짦을수록 오히려 통상근로, 

자의 임금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뿐일 것이다.


